
[별표 3] <개정 2016.3.16.>

합 수지재질   포 재  연차별 줄 기 기준( 8 1항 )

 류
상

포 재

연차별 줄 기 기준

2003년·

2004년

2005년·

2006년

2007년

후

가. 「농수산물 통  가격안

에 한 률」 2 에 

따른 농수산물도매시 , 농수

산물공판 , 민 농수산물도

매시 , 농수산물 합 통

터를 통하여 거래 는 사과·

침 시 15% 상 20% 상 25% 상

나. 매  165 곱미터 상

 판매업 에  판매 는 

청과 류, 산 류, 수산

류

침 시 10% 상 20% 상 25% 상

비고

1. 연차별 줄 기 기준  합 수지재질  재질   포 재를 사용한 

비 과 합 수지재질   포 재  사용량  줄  비  합한 것  한다.

2. 합 수지재질  재질   포 재를 사용한 비  해당 연도에 

·수 ·판매한 수량 중 합 수지재질  재질   포 재를 사용한 

 수가 차지하는 비  산 한다.

3. 합 수지재질   포 재  사용량  줄  비  해당 연도에 ·수 ·

판매한 수량  기준  동  수량  에 사용  년도 합 수지재

질 포 재 사용량 비 해당 연도 합 수지재질 포 재 사용량  감  

산 한다. 다만, 직  회수하여 재사용한 양  해당 연도 합 수지재질 포

재 사용량에  한다.


